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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강진군



< 위 치 도 >



< 사 업 개 요 >

□ 사      업      명 : 강진 평동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

□ 위              치 :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3-3번지 일원

□ 사 업 시 행  면 적 : 7,664㎡

□ 대   지    면   적 : 7,664㎡

□ 사  업  시  행  자 : 두원토건(주)

□ 사 업 시 행  기 간 : 주택건설사업 승인일 ~ 2012년 

□ 건 축 계 획  개 요

구    분 내      용

주  용 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대 지 면 적  7,664㎡

건 설 규 모  아파트 3개동(11~15층), 부대복리시설

건축

규모

APT

 총 3개동 196세대

  - A형(전용면적 : 85㎡) : 66세대

  - B형(전용면적 : 60㎡) : 130세대 

부대복리

시설
 관리사무소, 경로당, 기계실

건축연면적(지상)  18,275.31㎡

건 축 면 적  2,051.47㎡

용적율  238.46%

건폐율  26.77%



< 토지이용 계획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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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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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

1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역 명 위    치

면   적(㎡)

비 고
기  정 변  경 변경후

평동 지구

강진군 강진읍 

평동리 13-6번지 

일원

- 7,664 7,664

▣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구분 위    치 면 적 (㎡) 결  정  사  유

신 설

강진군 강진읍 

평동리 

13-6번지 일원

7,664

○ 공동주택건설을 통하여 미개발 주거지의 

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

기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○ 대상지 주변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
계획함에 따라 건축물의 적정 개발밀도
로 양호한 주거환경확보 및 도시미관을 
증진시키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
코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

2.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도면 및 위치도 : 별첨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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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>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3c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 사유

◦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시설 경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서측과 남측 일

부 경계는 도시계획도로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, 동, 남, 북측은 지적경계로 

하여 구역을 설정하였음 

  - 범례 : ① 도시계획시설(소2-30호선),  ② 지적경계           

<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사유도 >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4c

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가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

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▣ 강진읍 평동지구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   분

면  적(㎡)
구성비

(%)
비고

기 정 변 경 변 경 후

제1종일반주거지역 7,644 감)7,644 - -

제2종일반주거지역 - 증)7,644 7,644 100

도면

번호
위   치

용 도 지 역
면적(㎡) 결정(변경)사유

기  정 변  경

-

강진군 강진읍 

평동리 

13-3번지 일원

제1종

일반주거

제2종

일반주거
증)7,664

공동주택건설을 통하여 

미개발 주거지의 계획적 

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

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

용도지역 종상향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

▣ 변경 없음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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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군관리계획 결정도(기정) >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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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군관리계획결정변경(안)도 >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7c

2.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가.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획      지  

비  고

위     치 면적(㎡)

공동1 7,644
공동주택

(60~85㎡ 이하)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건축선, 형태, 

색채에 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구

번호

위치

(획지)
구분 계 획 내 용 비고

공동1 공동1

용 도 ○ 허용용도 :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
주택법

제2조

용적률 ○ 250%이하

건폐율 ○ 60%이하

높 이
○ APT : 15층 이하 

○ 부대복리시설 : 2층 이하

배 치
○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바람길 확보, 채광 고려 

배치

형 태

○ 지붕 :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

및 조형적 형태의 지붕 계획

○ 담장 :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높이 1.2m이하 

생울타리 담장 및 조경 담장 계획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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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구단위계획 종합도(안) >

 

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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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사항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

가.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구

번호

위치

(획지)
구분 계 획 내 용

공동1 공동1

차량동선
○ 차량 진출입로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

○ 단지내 도로는 각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고려

보행동선
○ 단지내 자유로운 보행자 동선유도와 가급적 보․차 분리 동선체계유지

○ 보행자의 자유로운 동선이 유지 되도록 동선계획수립

차량출입

허용구간
○ 소로 2-70호선변 차량 주출입구 지정

차량출입

불허구간
○ 소로 2-70호선변 차량 주출입구 이외 불허


